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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 정 자 치 부
훈 계 요 구

제 목 연안어업 수산관계볍령 위반자에 대한 해기사행정처분 요구 소홀

기 관 명 강원도

관 계 기 관 강릉시, 삼척시, 고성군

관 련 자 ➀ 강릉시 ○○○○과(전 삼척시 ○○○○과)

지방○○○○○○(전 지방○○○○○○보) ○○○

➁ 삼척시 ○○○○센터(전 ○○○○과)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➂ 고성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4. 1. 27.부터 2014. 7. 27.까지 삼척시 ○○

○○과에서,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1. 5.부터 2016. 1. 22.까지 삼척시

○○○○과에서, 지방○○○○○○ ○○○는 2012. 7. 27.부터 2014. 1. 26.까지

고성군 ○○○○과에서 연안어업 허가 행정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다.

강원도 삼척시 및 고성군은 [표 1]과 같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수산관

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어업관리단 등 불법어업 단속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54

건 및 90건에 대해 어업정지 등의 처분을 실시하고 지방해양수산청에 해기사에

대한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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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표 1]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어업등행정처분 내역

「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」제

11조에 따르면 관할 행정청은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수산관계법령을 위반

한 자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어업등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며, 관할 지방해양수산

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.

따라서, 삼척시 및 고성군은 어업관리단 등 불법어업 단속기관으로부터 수

산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장에

게 해기사행정처분의 요구를 하여야 한다.

그러나 삼척시 및 고성군은 [표 2]과 같이 ○○해양경비안전서 등으로부터

수산관계법령의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4건(삼척시 2건, 고성군 2건)에 대하여 ○○지방

해양수산청장에게 해기사행정처분을 요구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[표 2] 해기사행정처분 미 요구 현황

시군 연도
위반행위

(통보받은 건수)

어업정지 등 행정처분 내역 해기사 행정처분
요구(건)어업정지(건) 과징금 등(건)

삼척시

계 54 20 34 22

2013 20 7 13 9

2014 16 8 8 4
2015 18 5 13 9

고성군

계 90 13 77 27
2013 48 10 38 18
2014 20 - 20 3
2015 22 3 19 6

시군명 선 명
(톤) 어업의 종류 단속기관

어업등행정처분 현황
비 고

구분 정지기간

삼척시삼척시

○○호
(2.81톤)

연안자망
연안복합

○○해양
경비안전서 어업정지 ’14.3.10.∼4.8.

(30일간) -

○○호
(2.81톤)

연안자망
연안복합

○○해양
경비안전서 어업정지 ’15.10.20.∼12.3.

(25일간) -

고성군고성군

○○호
(2.00톤) 연안복합 ○○해양

경비안전서 어업정지 ’13.12.4∼12.18.
(15일간) 과징금

○○○호
(1.96톤) 연안자망 ○해양

경비안전서 어업정지 ’13.12.4∼12.25.
(22일간) 과징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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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치할 사항 강릉시장, 삼척시장, 고성군수는

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.


